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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인도 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. 2010년부터 우

리 기업들에 한 세무조사가 범 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로 몇

몇 기업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 이 부과되었다. 

 인도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주요 이슈는 이 가격과세와 고정사업

장 문제이며 우리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일본, 독일, 미국 등 외국

인 투자기업 반에 한 세무조사가 주기 으로 실시되고 있다. 

고질 인 재정 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해 

외국투자기업을 표 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

 인도는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으며 모호한 부분이 

많아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  해석과 집행이 만연되어있다. 

분쟁발생시 최종 결까지 보통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이 

발생하기 에 미리 비를 철 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. 

 이 과세와 련해서는 각종 수사항의 이행을 철 히 하고 모기

업-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 된 가격을 책정하여 정상가격을 증

명할 수 있어야 한다. 한편 많은 한국기업들이 연락사무소의 형태

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으

려면 모든 종류의 상업활동에  연 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

있어야 한다. 

 인도에서의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우리 기업들

의 비즈니스규모 확 에 따라 조세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다. 내

부 으로는 인도 세무에 정통한 문가를 육성하고 외부 문가와

의 업을 강화하여 이에 극 으로 비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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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 최근의 인도 조세 리스크 증가

□ 한국진출기업들에 한 최근 과세 황

 ◦ 최근 인도 과세 청의 무차별 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통지로 

인도 진출기업들의 조세 리스크가 증가

   -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소 제조업 진출기업도 과세당국

의 표 이 되고 있음

   - 주요 과세 련 이슈는 이 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이며 우

리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일본, 독일 등 기타 외국투자기업들도 

공통 으로 리스크에 노출됨

     * 고질  재정 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해 외국 

투자기업에 한 과세에 극

<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>

기 업 명 국 

ESAB 국

Komatsu 일본

Ford India 미국
Ford Global Technologies 미국
Foster Wheeler India 미국
Honeywell Electrical Devices & Systems 국
Rieter Nittoku Automotive Sound 
Proof Products 일본

Chevron Petroleum India 미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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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인도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이슈

  

이 슈 내     용

이 가격과세

- 이 가격과세(Transfer Pricing Taxation, TP)란   

  기업이 외국의 특수 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

 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용해 조세를 

  회피할 경우, 가격 미달 는 과분에 해 

  인도에서 과세하는 것임

고정사업장

- 인도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

  상임. 하지만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

  실질 으로 사업장을 운 하고 있는 경우에는 

  인도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함

- 연락사무소, EPC1), 물류센터 등에 다양하게 용

세 

언더밸류

- 인도로 들여오는 부품에 해 실제가격보다 낮은 

 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를 회피하는 경우

인도 

국민연 (EPF)

- 인도 거주 주재원에 해서도 인도 국민연 을 

  납부하도록 의무화

1) Engineering,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을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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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인도 조세행정의 특징

 ◦ 높은 조세율과 복잡한 세무체계

   - 인도의 조세체계는 물품세, 서비스세, 상계 세 등 세목이 다양

하고, 비용 지출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불해야 하는 등 

세무체계가 복잡하며 외국기업의 법인세가 42%에 달할 정도로 

세율이 높음

<인도의 비즈니스 련 주요 세 >

 

구분 항목 세     목 상 세 내 용

직

세

소
득
세

법인세

· 지법인 33.99%, 외국법인 42.23%

· 최 한세 (MAT, Minimum Alternate Tax)

 -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8.5% 이하일 경우 용

개인소득세 · 과세소득의 33% (연소득 17,000불 이상인 경우)

원천징수세 (TDS)
· 비용지출시, 규정된 비율로 정해진 액을 차감한 

  후 지  (Tax Deduction At Source)

간

세

물품세 · 물품 액의 10%

Central Sales Tax
(CST, 앙정부 매세)

· 주간 물품구입 액의 2%

Local Sales Tax

(LST 혹은 VAT)
· 주내 물품구입 액의 4~12.5% (부가가치세)

서비스세 · 서비스 액의 10%

기본 세 · 공산품의 경우 최고 10%

상계 세 (CVD)    · 수입 물품 액의 14.42% (특별상계 세 4% 포함)

기
타

인도 국민연

(Provident Fund)
· 여의 24% (종업원 12%, 회사 1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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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형식  료주의와 무리한 세 용

   - 인도의 세무체계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선 세무부서에서

는 담당자 재량 하에 과세에 한 자의  해석이 이루어짐

     *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할 세무서에 따라 상이한 과세가 

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, 세 납부범 나 납부시기가  불명확하다는 

이유로 세 을 미납하게 되면 과  계상된 과표에 의해 거액의 세 과 

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됨

     

보다폰에 한 25억불의 세 부과

- 보다폰은 2007년 인도 이동통신사인 허치슨에사르의 지분 2/3를 

조세피난처인 이맨제도에서 109억불에 인수 

- 보다폰은 당시 인도 세법에 따라 인도 세당국이 과세할 수 

없다고 단

- 인도 세무당국은 이맨제도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기

본 가치는 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인도 자본소득세의 용을 

받는다는 논리로 25억불의 세 을 부과

- 보다폰측은 새 법률의 소 용은 불합리하다며 불복하여 인

도 법원의 결을 기다리고 있음

 ◦ 세 분쟁 발생 시 응이 어렵고 소송에 긴 시간이 소요

   - 인도는 세무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긴 것으로 세계 으로 유명하며 

최종 결까지 보통 5년 이상 소요됨. 더구나 세무소송을 하더라도 

부과된 세 을 일단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큼

     * 공업의 경우는 20여년에 걸친 세무소송결과 2007년에서야 

법원에서 승소 결을 받음

     *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을 감안하여 9개월만에 심사를 완료하는 

분쟁해결패 제(DRP, Dispute Resolution Panel)를 최근 도입하 으

나 외국기업의 승률은 10%에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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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 용

거래기 산정방법

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

(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, CUP)

재 매가격방법 (Resale Price Method, RPM)

원가가산방법 (Cost Plus Method, CPM)

2순 용

이익기 산정방법

이익분할방법 (Profit Split Method, PSM)

거래순이익률방법

(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, TNMM)

3순 용
기타 거래의 실질  행에 비추어 합리 이라

 인정되는 방법

II  인도 조세행정 관련 주요이슈

1. 이 가격과세

□ 개요  황

 ◦ 이 가격과세(Transfer Pricing Taxation, TP)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

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용해 조

세를 회피할 경우, 가격 미달 는 과분에 해 과세하는 것임

 ◦ 2001년 인도에 도입된 이후 과세규모 계속 증가

    * FY2006년 22억불 → FY2007년 45억불

 ◦ 정상가격(Arm's Length Price)의 산정이 가장 요하며 산출방법

에는 CUP, RPM, CPLM, PSM, TNMM등이 있음

<정상가격의 산출방법>

 

 ◦ 이 가격과세 련 주요 이슈는 1) 본사지  용역비의 정성, 

    2) 기술사용료 등 각종 무형자산사용  지 의 정성, 3) 결손

발생시, 정상  경 행 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등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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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 가격과세  련 수사항 

 ◦ 9월 30일까지 당해연도( 년도 4월1일 ~ 당해연도 3월31일) 이

가격신고서(Form 3CEB)를 제출해야 하며, 이 가격 조사부서인 

TPO(Transfer Pricing Officer)로부터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는 TP 

Study를 제시해야 함

    - TP Study: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요문서 (80~100페이지)

    - Form 3CEB: TP Study의 요약본

 ◦ Form 3CEB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0만루피(약 250만원), 세무

조사시 각종 서류를 미구비한 경우는 이 가격 상 거래액의 2%

를 벌 으로 납부해야 함

    -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이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도세

무당국은 세  추징액의 100~300%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음

□ 우리 기업의 피해사항

 ◦ 최근 인도 과세당국이 외국 투자기업에 해 극 인 이 과세 

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0여개 한국기업이 조사를 받은 것으

로 추정됨

    - 본지사간 거래  로열티 지  등과 련, 몇몇 기업에 수백억

원 의 과세평가결과를 통보함

    

인도 이 가격조사당국의 정 조사 상

- 이 거래규모가 1억5000만루피(약 37억원) 이상인 기업

- Form 3CEB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기업

- 자기업이거나 이익률이 낮은 기업

- 년도 조사 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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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고정사업장

□ 개요 

 ◦ 인도에서는 고정사업장(Permanent Establishment)이 있는 기업만

이 과세 상임. 하지만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

으로 사업장을 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과세당국이 소득

세를 부과함

    

인도에서의 고정사업장의 의미

“고정사업장”은 국제조세에서 외국기업의 사업이 으로 

는 부분 으로 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며, 인도에

서는 법인, 지사, 로젝트오피스 등 실질  비즈니스의 주

체는 물론, 사무실, 작업장, 창고, 농장, 매 , 건설 장 등

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

□ 연락사무소의 운 과 험

 ◦ 연락사무소(Liaison Office)는 과세의무가 없는 신 직간 인 

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어떠한 소득도 취할 수 없음

 ◦ 인도 과세당국은 인도에 진출한 상당수 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어느 

정도 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하에 세무조사를 범 하게 실

시 임

 ◦ 연락사무소에서 견 서·주문서·Invoice 등을 발 하 거나 이와 

련된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으

로 간주될 험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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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사무소에 한 세 부과 사례

- J사는 PCB(인쇄회로기 )와 LCD 그리고 SMPs(스 칭방식 

원 공 장치) 등을 생산·수출하는 한국 제조기업으로 지난 98

년 방갈로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

- J사의 연락사무소는 기술사양서(TS) 번역 등 의사소통개선 

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 으며, 잠재바이어 리스트나 인콰이어

리를 본사로 달해 주는 업무도 보조 으로 수행

- 견 서 등은 본사에서 작성하 으며 연락사무소에서는 그 내

용을 그 로 달

- 인도 세무당국은 FY2006년 회계감사  J사 종업원의 임 이 

다른 연락사무소에 비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연락업무 외에 

상업행 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 으며 J사는 불복

- 담당 법원인 카르나타카(Karnataka) 고등법원은 J사의 연락사

무소에서 발주, 바이어 물색, 가격 상 등 실질 인 상업 활

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하고 인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

□ EPC기업에 한 과세 험 (AOP 험)

 ◦ 건설· 랜트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할 때 리스크를 이기 해 

흔히 지기업과 합작법인(JV)을 설립함

 ◦ 이 때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과 리활동을 통해 실

질 으로 하나의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을 운 (AOP형태)한다면 

인도 국외에서 수행된 업무에 해 인도에서 과세할 수도 있음

    - EPC기업의 합작형태는 크게 ‘컨소시엄’방식과 ‘AOP(Association of 

Persons)’방식으로 구분되며,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, 각 사가 구별

된 업무범 를 가지고 매출, 이익, 납세 등 모든 것을 따로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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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OP 패소사례

- 오스트리아의 B사는 인도기업 2개사와 합작사를 설립

- 합작형태

  ① 3개사는 모든 업무에 해 력 

  ② 3개사는 각자의 사업장에 해 자유로운 근을 허용

  ③ 3개사는 사업추진상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공유

- 결 : 실질 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며, 따라서 해외 수

행업무에 한 과세가 타당

   

AOP 승소사례

- A사(한국)는 인도 송 공사(PowerGrid)에 물품·서비스를 공

하기 해 인도 회사인 L&T(인도)와 MOU를 체결

- 합작형태

  ① 각 사의 업무분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며 업무범 와 책

임은 명확히 구분됨

  ② L&T는 인도 송 공사에 직 으로 청구서를 발송

  ③ A사가 공사수행에 있어 반 인 책임을 짐

- 결 : A사가 ‘리더’라는 이유나, 단순한 책임공유만으로는 

AOP가 성립되는 않으며, 각 사가 독립된 업무를 수

행한 만큼 A사의 해외수행업무에 한 과세는 부당

□ 재고보유에 한 고정사업장 간주

 ◦ 인도에 상품을 공 하기 해 지 물류센터를 이용했을 경우 인

도 세무당국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음

   - 물류센터의 일부공간이 특정 외국회사에게 할당되고 이 외국회

사가 이 공간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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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조세이슈

□ 인도 국민연 (EPF)

 ◦ 2008년 외국인노동자에 한 인도 국민연 (Employees Provident 

Fund)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도거주 주재원들은 월 여의 

24%(근로자와 회사가 12%씩 부담)를 연 보험료로 납부

 ◦ 한-인도 사회보장 정이 서명됨으로 인해 빠르면 2011년 9월부터

는 인도 국민연  가입의무가 면제될 망

□ 고용비자에 한 최소소득기  용

 ◦ 인도 정부는 2010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연 소득 25,000불 

이상인 경우에만 취업비자를 발

   - 이는 인도거주 외국인 자 업자  소기업 근로자들이 소득세 

신고를 제 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임

     * 여  지  비용만이 연 소득으로 간주되며 주택  교

통 련 비용은 제외됨

□ 세 언더밸류(Under Value)

 ◦ 인도는 총 세율이 약 24%(일반품목)에 달하는 고 세국가이기 때

문에 이를 회피하기 해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(Invoice)

을 작성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

   - 인도 세당국은 언더밸류나 세규정 반에 한 단속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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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  우리진출기업의 대응방안

□ 조세분쟁발생시 응 차

 ◦ 일반 으로 세무조사실시 6개월 이후에 과세결정이 이루어짐

   - 부당하다고 단될 경우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

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액추징이 시작되면 해당 기업은 상 기

에 불복할 수 있음

    

조세분쟁 발생시 안

① 조세불복: 세무당국의 단에 불복해서 상 기 에 조세불복

을 신청할 수 있으나 10년( 법원까지 갈 경우) 

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분쟁 상 과세 액을 미

리납부해야 하며 패소시 과세 액의 100~300%에 

달하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음

② DRP에 제소: 분쟁해결패 (DRP)을 이용할 경우 분쟁 상 과

세 액의 납부가 유 되며 9개월내에 결론에 

이를수 있음. 반면 원들이 세무공무원들로 

구성되어 있고 외국기업들의 승소율이 낮음

□ 분쟁발생  사 응이 요

 ◦ (이 가격) 모기업-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 된 가격을 책정하

는 것이 선무이며, 각종 계약서의 구비  모기업-자회사간 거

래 련 가격표 작성 등 이 가격을 정상가격에 하게 책정했음

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비해야 함

   - 기업과 세무당국이 사 합의하에 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인 이

가격승인제도(APA)는 2012년 도입될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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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(연락사무소) 많은 우리기업들이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

해 있는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됨

   

연락사무소 운 시 주의사항

- 연락사무소는 제품의 매·구매와 련된 어떠한 결정도 

스스로 내리지 말아야 하며, 가격통보시 본사에서 결정된

사항을 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

- 본사에서 정한 단가 리스트가 존재할지라도 문서화된 가

격정보를 보내기 에는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통해 가격

정보를 달했음을 문서화

- 바이어로부터 가격 오퍼에 한 동의를 구할시에는 어떠

한 경우에도 연락사무소의 표 혹은 직원이 서명한 문서

(이메일 포함)가 존재해서는 안 됨

 ◦ (건설· 랜트) 해외작업분에 해서 AOP로 간주되지 않도록 진

출  합작사의 구조를 신 하게 구성해야 함

□ 세무업무에 한 투자 강화

 ◦ 인도에서의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우리 기업

들의 비즈니스규모 확 에 따라 조세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음

    - 진출 기부터 조세리스크 회피를 한 비를 시작해야 하며 매

년 변경되는 조세제도의 내용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

    - 내부 으로는 인도 세무업무에 정통한 조세 문가를 육성하고

외부 문가(회계법인 등)의 도움을 히 활용하는 등 세무업

무에 한 투자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끝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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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Check it~! 2011년 해외시장 이 게 달라진다 2011.1

11-002
한-미 FTA 발효에 한 美 바이어, 지 진출 한국기업  투자가 

반응 조사
2011.1

11-003 남부 수단 독립 진  황  우리 기업에 미치는 향 2011.2

11-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-미 FTA 10  수출유망품목  진출 략 2011.2

11-005 월드컵 특수, 카타르 인 라 로젝트 시장동향 2011.3

11-006 기의 리비아, 체시장을 잡아라 2011.3

11-007 일본 · 인도 CEPA체결의 효과와 지반응 2011.3

11-008 융 기 이후 남미 시장 트 드 1편(멕시코, 라질편) 2011.3

11-009
융 기 이후 남미 시장 트 드 2편(칠 , 아르헨티나, 

콜롬비아편)
2011.3

11-010 동 ·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응 방향 2011.4

11-011 한-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 진출방안 2011.3

11-012
일본 지진 발생 한달 -일본 산업계 복구 황과 일 수출입 

향-
2011.4

11-013 우리기업의 인도 투자 트 드 변화 2011.4

11-014 요르단 물 부족 실태, 정부 책 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.4

11-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.4

11-016 베트남 유통시장 황과 진출 략 2011.4

11-017 한-EU FTA로 날개 달 소기업 50大 수출유망상품 2011.5

11-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, 이제 시작이다 2011.5

11-019 키워드로 본 2011년 로벌 소비트 드 2011.5

11-020 민주화 사태 이후, 동 바이어가 망하는 新 동 시장 2011.5

11-021 아 리카 표 인증제도 황  의미 2011.5

11-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황 2011.5

11-023 MENA 사태 이후 150일, 시장 변화와 망 2011.6

11-024 요르단 력산업 황  우리 기업(정부) 진출 략 2011.6

11-025 인도 인 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.6

11-026 한-EU FTA 최  수혜주,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! 2011.6

11-027 아 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 유망분야 2011.6

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

   □ GBR (Global Business Repor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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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2011년 1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 2011.1

11-002 이집트 反정부 시 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향 2011.1

11-003
해외바이어들이 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 

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향
2011.2

11-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.2

11-005 이집트 사태가 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향 2011.2

11-006 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향과 향후 망 2011.3

11-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향 2011.3

11-008 2011년 2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 2011.3

11-009 Post 동민주화, 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.4

11-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.4

11-011 일본기업의 생산거  이  황조사 2011.6

11-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망 2011.6

11-013 2011년 3분기 KOTRA-SERI 수출선행지수 2011.6

11-014 한-EU FTA 발효 한 달, 장에서 본 수출확  효과 2011.7

11-0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응 2011.8

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최근 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망 2011.1

11-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 망 2011.2

11-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 효과 망 2011.2

11-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응사례 2011.4

11-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 2011.4

11-006 남유럽 재정 기 1년, 재 유럽은? 2011.5

11-007 스 시니카, 한국의 기회와 2011.5

11-028 한-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2011.6

11-029 美 기업 크라우드소싱 확산과 국내업계 시사 2011.7

11-030 남수단 독립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  진출방안 2011.7

11-031 요르단 재생에 지 개발 황 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.7

 

   □ GIR (Global Issue Report)

   □ KEB (KOTRA Executive Brie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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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2011 지역별 진출 략 2011.1

11-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 략 2011.1

11-003 스마트 TV 랫폼 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.1

11-004 SW 로벌 마켓 클릭 2011.1

11-005 외국인투자기업, 한국과 通하다 - 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.2

11-006 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.3

11-007 국의 융지도 2011.3

11-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망  확  방안 2011.2

11-009 2010년 해외 고 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.3

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한-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 투자 유치 략 2011.1

11-002 일본『아시아 거 화 추진 략』조사  시사  분석 2011.5

11-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 투자유치 확 를 한 정책 과제 2011.6

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안화 무역결제 확 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 망 2011.3

11-002 세수(稅收)로 보는 2011 국경제 2011.3

11-003 국 고속철도 시 와 新소비지도 2011.3

11-004 中國 소비, Code로 잡는다 2011.5

11-005 中, 안화 폭 평가 상 가능성은? 2011.5

11-006 ECFA 체결 1주년 검, - 만기업 설문조사 2011.6

11-007 中 숨겨진 마켓, 신흥 거 도시가 뜬다 2011.7

11-008 ECFA, 우리기업에게 득인가, 실인가? (ECFA 체결 1주년 검) 2011.7

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번역 요약본 2011.7

   □ KOCHI자료

   □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

   □ FDI 안리포트

   □ KOTRA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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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 호 제   목 발간일자

11-001 2011 KOTRA 로벌마켓 포럼 2011.1

11-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.1

11-003 로벌 SW진출 략 워크샵 2011.1

11-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.3

11-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.3

11-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.3

11-013
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- 30 Success Stories of 

Foreign-Invested Compani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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